
가격표시제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소비자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소비자의보호와공정한거래를도모하고자도입한제도

*판매가격 : 판매(소매)업자가일반소비자에게판매하는상품의실제가격 (동일상품의경우에도점포간판매가격

이상이할수있음)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등을만들어개별상품에표시해야함(예 : 판매가 000원 또는￦ 000 등). 개별

상품에표시가곤란할경우진열대에종합적으로제시가능(예 : 품목 000, 판매가 000원 등)

*단위가격 : 상품의가격을단위당(예 : 1ℓ, 100g)으로 나타내어표시하는가격

*품목선정기준 : 상품의용량, 규격 및품질의종류가지나치게다양하여판매가격만으로는가격비교가어려운품목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함(예 : 00g당 가격 000원 등). 개별상품에

표시가곤란할경우진열된선반바로아래등에소비자가알아보기쉽게별도표시가능(예 :

*권장소비자가격등 :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등의명칭여하를불문하고사업자가표시하는가격

*품목선정기준(부당행위유형)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방해할우려가있는품목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

시켜구매를유도할우려가있는품목등

*표시방법 : 표시금지품목에대하여그상품및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등에권소가등의표시를해서는안됨

판매가격표시

구분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3조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구분

판매

가격

표시

판매업자또는

사업자(제조·

유통·수입업자)

ㆍ대규모점포 (재래시장제외)

ㆍ33m2(대도시 17m2) 이상소매점포

ㆍ시·도지사지정시장또는지역

백화점, 슈퍼마켓등

43개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모든품목

’73년최초도입후

표시대상지속확대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

△△설탕 500g 1,060 5,300

구분

TV, 의류,
과자, 침대등
279개품목

ㆍ’99년최초도입(12종)
ㆍ확대(’04 32종→’09 279종)

소비자
기본법
제12조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권장소비자가격등표시금지

권소가
표시
금지

사업자또는
판매업자

해당없음

근거

품목 내용량 100g당가격(원) 판매가격(원)

구분

’73년 최초도입후

표시대상지속확대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3조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

단위가격표시

구분

단위

가격

표시

판매업자또는

사업자

대규모점포(재래시장제외)내

모든점포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등

83개품목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

가격표시제란?

가격표시제주요내용



단위가격및권장소비자가격대상품목

과태료부과기준

단위가격표시의무품목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품목

구분

구분

위 반 행 위
과태료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1차 2차 3차 4차 5차

과태료부과금액(만원)

가전제품 의류 가공식품 기타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총83종

현행
(32종)

확대
(279종)

(61종)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식

초, 복합조미료, 소금, 참치캔, 라면, 분유, 유산균발효유, 고추장, 된장, 쥬스,

소스류, 케찹,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맛김, 과자, 껌, 캔디류, 빙과

류, 아이스크림류, 초콜릿류, 초코파이(상자), 잼, 베이컨, 소세지, 냉동식품(만

두), 젓갈류, 액젓, 차류, 과실음료, 청량음료, 코코아, 인스턴트분말크림, 마

카로니, 스파게티, 버터, 마가린, 벌꿀, 빵가루, 빵, 시리얼, 식용기름, 와인류,

생선통조림, 생수, 주류, 드레싱류, 건어물

(14종)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
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ㅇ판매가격을표시하지아니하는행위

ㅇ판매가격을허위로표시하는행위

ㅇ단위가격을표시하지아니하는행위

ㅇ단위가격을허위로표시하는행위

대규모점포내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시정
권고

시정
권고

시정
권고

시정
권고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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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점포내표시의무자

대규모점포내표시의무자

기타점포내표시의무자

표시한자

명령위반자

ㅇ판매가격표시방법을위반하는행위

ㅇ단위가격표시방법을위반하는행위

ㅇ표시금지품목에대하여권장소비자가격등을

표시하는행위

ㅇ가격표시와관련한명령에위반하는행위

- 가격표시와관련한보고를하지않거나

허위보고를하는경우

- 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자료를제출하는행위

- 위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기존유지

(4종)신사정장, 숙녀정장, 아동복,
운동복

(243종 추가) 남자외의(8종), 여
자외의(41종), 스웨터·셔츠(14
종), 유아복(16종), 내의(38종), 파
운데이션(36종), 양말(32종), 잠
옷(10종), 모자(38종), 장갑(14종)

(4종 신설)
라면, 과자,
빙과류, 아
이스크림류

기존유지

(14종)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컴퓨터데스크탑,
컴퓨터모니터, 노트북컴퓨터,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19종) 랩, 호일, 화장지, 분말

세제,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주방세제, 칫솔, 치약, 곽티슈,

위생백, 가루비누, 세탁비누(고

체), 세탁비누(액체), 합성세제

(액체)

(3종)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권소가표시금지품목으로확대지정된품목에대하여는 2010. 7. 1일부터시행

※가격표시제와관련하여자세한내용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참조

※기타문의사항 :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권종헌(02-2110-5142), 각 시·도경제정책과


